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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질환자를 위한 식품표시정보 디자인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esign Method of Food Labeling Information 

for Allergic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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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식품알레르기 표시정보 디자인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알레르기 유질환자는 식품을 구

매하거나 음식을 주문할 때, 눈에 잘 띄지 않고 일관되지 않은 알레르기 표시 방법으로 인해 많은 어

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식품표시정보 개선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국내외 알레르기 유

발 물질 표시제도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식품알레르기 표시 방안의 사용성을 

비교·평가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알레르기 유질환자를 대상으로 1:1 대면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으

며, 시인성, 접근성, 이해성, 정확성, 신뢰성 측면에서 식품알레르기 표시 방안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요소마다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디자인적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인성이 높을수록 정보의 

신뢰도 또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실험자들은 알레르기 정보와 관련하여, 직관

적이고 공통으로 약속된 정보표현 방식의 필요성을 느꼈다. 따라서 효과적인 알레르기 정보전달을 위

해서는 5가지 측면의 관점에서 고려된 통일된 표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 식품알레르기, 알레르기 표시제도, 식품표시정보, 정보디자인, 포장디자인

Abstract

In this paper, the design method of food allergy indication information will be discussed. Allergic 

patients have a lot of trouble when buying food or ordering food due to unobtrusive and inconsistent 

allergy labeling methods. In order to present a guideline for improving food labeling information, cases of 

domestic and foreign allergen labeling systems were analyzed, and based on this, the usability of food 

allergy labeling methods was compared and evaluated.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1:1 face-to-face 

in-depth interviews with allergic patients, and food allergen labeling methods were evaluated in terms of 

visibility, accessibility, comprehension, accuracy, and reliability.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design features with high preference for each element were confirmed, and the higher the visibility, the 

higher the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Subjects felt the need for an intuitive and commonly promised 

information expression method related to allergy information. Therefore, for effective allergy information 

transmission, a unified labeling plan considering the five aspects should be reviewed.

Keyword : Food Allergy, Allergy Labeling System, Food Labeling Information, Information Design, 

Packaging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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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알레르기 유질환자가 식품포장재에서의 알레르기 정보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

록 식품표시정보 디자인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이다.

2017년 기준 최근 3년간(2015~2017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사고는 총 1,853건으로 보고된다 [1]. 국내의 경우 2003년부터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식품포장재는 많은 양의 법적 표기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

에 알레르기 정보를 직관적이고 빠르게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알레르기 정

보를 효과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레르기 정보표시 방법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식품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제도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

으로 시인성, 접근성, 이해성, 정확성, 신뢰성 측면에서 평가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가장 적정한 정

보표시 방안을 분석하여, 식품알레르기 정보표시 개선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식품표시제도 (Food Labeling System)

식품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 확보를 목적으로 소비자를 보

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 국내에서는 1996년 1월 1일 식품 등의 표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 

95-67호)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2-66호)에 따라 포장재에 식품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표시면에는 제품명, 

내용량, 열량을 표시하고, 일괄표시면에는 식품유형, 영업소 및 소재지, 소비기한, 원재료명, 영양성

분,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2-4].

2.2 식품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제도

2.2.1 식품알레르기 정의

식품알레르기란 식품 중의 성분이 항원이 되어 발병하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섭취한 특정 식품

에 대해 두드러기, 가려움과 같은 과도한 면역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5][6]. 피부, 호흡기, 

순환기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증상이 나타나며, 증상의 개인차가 심하고 섭취량에 따른 반응정도, 

반응 시기 또한 다양하다.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Anaphylxis) 등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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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국내 식품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제도 현황

국내에서는 알레르기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2003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03-27호에 의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료를 식품포장재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법제

화되었다 [9][1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832호의 [별표 2]에 따르

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되면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11].

3. 국내외 포장 식품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제도 사례

3.1 국내 규정

국내의 경우, [그림 1]과 같이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표시란을 마

련하여 표시해야 한다. 또한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문구(이하 교차위험 문구로 표기)의 경우 ‘이 제품은 OO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OO 혼입 가능성 있음’ 등의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11].

[그림 1] 국내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예시

[Fig. 1] Example of Allergen Labeling in Korea

3.2 국외 규정

3.2.1 미국

미국의 경우, [그림 2]와 같이 성분목록(Ingredient Staten)에 표시된 성분명 바로 뒤의 괄호 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거나 성분목록 바로 근처에 ‘Contains: OO’라고 표시한다. 교차오염 

문구는 ‘May contain: OO’ 또는 ‘Produced in a facility that also uses OO’ 형식으로 표시하지만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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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사항은 아니다 [12].

[그림 2] 미국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예시

[Fig. 2] Example of Allergen Labeling in USA

3.2.2 호주

호주의 경우, [그림 3]과 같이 원재료명 뒤의 괄호 안에 표기하는 방법과 성분목록 바로 근처에 

‘Contains: OO’ 으로 표시하는 방법 모두 적용해야 한다. 해당 내용을 배경과 분리되는 박스 안에 

표기하고, 반드시 볼드체로 강조해야 한다. 교차오염 문구는 법적 필수사항이 아니다 [13].

[그림 3] 호주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예시

[Fig. 3] Example of Allergen Labeling in Australia

3.2.3 EU

[그림 4] EU 회원국(독일)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예시

[Fig. 4] Example of Allergen Labeling in EU member state(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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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경우 [그림 4]와 같이 성분목록에 표기되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원재료명과 명확하게 

구별되도록 강조해야 한다. 글꼴, 문자 크기, 배경색 등의 차이를 통해 강조하고, 포장재에 성분목

록이 표시되지 않을 때는 ‘Contains OO’ 문구를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14].

3.2.4 영국(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영국은 EU의 표시 규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림 5]와 같이 별도의 알러지 조

언(Allergy advice) 표시란을 통해 알레르기 정보 확인을 유도시키고, 교차위험 문구는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5].

[그림 5] 영국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예시

[Fig. 5] Example of Allergen Labeling in United Kingdom

3.2.5 일본

[그림 6] 일본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예시

[Fig. 6] Example of Allergen Labeling in Japan

일본의 경우, 개별 표시와 일괄 표시 2가지 방법이 있다. 그중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별 표시 

방법은 원재료명 바로 뒤의 괄호 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한다. 일본은 알레르기 물질이 

함유되는 유형, 혼입 가능성 유형에 따라 정보표현 방법을 세분화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 표시 

외에도 [그림 6]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알레르기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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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내외 알레르기 표시제도 사례 분석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제도 현황에 대한 국내외 사례 조사 결과, 나라별로 규정하고 있는 고

유한 식품알레르기 표시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을 [표 1]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나라별 알

레르기 표시유형을 [표 2]와 같이 5가지로 유형화해 볼 수 있었다.

  [표 1] 국가별 식품알레르기 표시제도 사례 분석

  [Table 1] Food Allergen Labeling System Case Study by Country

구분 표시대상 표시방법 교차위험 문구

한국
19항목

(22품목)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배경색과 구

분되는 별도란을 마련하여 표시

(OO 함유)

-의무표시, 기타 주의 사항란에 별도 표시

(‘OO 사용한 제조시설과 같은 제조시설

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또는 ‘OO 혼입 

가능성 있음’)

미국 8항목

-성분명 바로 뒤 괄호 안에 표시 또는 

성분목록 근처에 별도 표시

(Contains: OO)

-자율표시, 성분목록 근처에 별도 표시

(‘May Contain: OO’ 또는 ‘Produced in 

facility that also uses OO’)

호주 13항목

-성분명 바로 뒤 괄호 안에 표시 및 성

분목록 근처에 별도 요약 표시

(Contains: OO) 

-자율표시, 성분목록 근처에 별도 표시

(‘May Contain OO’ 또는 ‘May be present 

OO’)

유럽

연합
14항목

-성분목록 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들

어있는 성분명을 강조 

-성분목록에 없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은 성분목록 근처에 별도 표시

(Contains OO)

-자율표시, 성분목록 근처에 별도 표시

(May contain OO)

영국 14항목

-성분목록 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들어있는 성분명 강조

-성분목록이 없는 경우 별도 표시

(Contains OO)

-Allergy Advice란에 알레르기 정보 확

인 문구 표시

-자율표시, 성분목록 근처 Allergy Advice 

란에 별도 표시

(‘May contain OO’ 또는 ‘Not suitable for 

consumers with a OO’)

일본

의무 

7항목,

권장 

21항목

-원재료명 바로 뒤 괄호 안에 표시 또

는 원재료명 목록 마지막에 일괄 표시 

(OO 포함, OO 성분 포함, OO 유래)

-법적 규정 외에 표를 활용한 정보 표

기 시각화

-자율표시, 교차위험 유형에 따라 구분 표

시

(‘OO를 사용한 설비에서 제조하고 있습

니다’, ‘OO가 섞이는 어법으로 채취하고 

있습니다’, ‘본 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OO

는 OO을 먹고 있습니다’)

  [표 2] 식품알레르기 표시제도 유형별 그룹핑

  [Table 2] Grouping by Type of Food Allergen Labeling System

구분 표시 방법 비고

유형 1

알레르기 

유발 물질
원재료명과 같은 공간 내 배경색과 분리되는 별도란에 표시

한국

교차위험 기타 주의사항 표시란에 별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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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방법

4.1 실험 대상 식품포장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액을 기준(2021년)으로, 가공식품 전체 합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은 

곡물 가공품(20.6%)이며, 그다음으로는 당류 및 과자류(12.3%) 이다. 또한, 연령대별 가공식품 세부 

품목별 항목의 경우, 20대 이하부터 50대까지 1위가 식빵 및 기타 빵, 2위가 한과 및 기타 과자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은 2위가 식빵 및 기타 빵, 4위가 한과 및 기타 과자로 나타났다 [18]. 이를 

고려했을 때 전체 가공식품 중 비중을 많이 차지하면서 전 연령대에 걸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제과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제과류 포장디자인 형태 중 한 가지를 

선정하여 실험 기준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4.2 피실험자 선정 및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식품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중증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일반 소비자와 실무자 관점에서 골고루 살펴보기 위해 심층 

면접에 참여하는 피실험자를 식품 포장 관련 종사자와 비 종사자를 5:5 비율로 선정하였으며, 아래

의 [표 3]에 심층 면접 세부 사항과 [표 4]에 피실험자의 대략적인 정보를 명시하였다.

  [표 3] 알레르기 식품표시정보 심층 면접 세부 사항

  [Table 3] Contents of In-Depth Interview on Food Allergen labeling

유형 2

알레르기 

유발 물질

알레르기 성분이 포함된 원재료명 강조 표시 및 원재료명과 같은 공

간 내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기 호주, 미국,

유럽연합
교차위험 원재료명과 같은 공간 내 표기

유형 3

알레르기 

유발 물질

원재료명 바로 뒤 괄호 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후 강조 및 

원재료명 근처에 ‘알레르기 경고’란을 마련하고, 안내 문구 기입 영국

교차위험 알레르기 경고란에 별도 표기

유형 4

알레르기 

유발 물질

원재료명 바로 뒤 괄호 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및 별도의 라

벨 형식의 시각적 장치 추가 일본

교차위험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란 주변에 표기

유형 5

알레르기 

유발 물질

원재료명 목록 마지막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일괄표시 및 별도의 표 

형식의 시각적 장치 추가 일본

교차위험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란 주변에 표기

구분 내용

조사대상 직접 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식품알레르기 유질환자

조사방법 제과 포장재의 식품 표기 샘플을 확인한 후 설문지와 1:1 면접을 통한 대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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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심층 면접 및 과제수행 피실험자 정보

  [Table 4] User's Information of In-Depth Interview

번호 성별 연령 직업 식품알레르기 항원

P01 남 30대 사무직 복숭아털, 대추, 사과, 버찌

P02 여 30대 교육자 새우 및 갑각류

P03 남 40대 개인사업 육류

P04 남 30대 사무직 땅콩

P05 여 30대 사무직 새우 및 갑각류

P06 여 30대 사무직 우유 및 유제품, 발효주

P07 여 40대 사무직 게, 번데기

P08 남 30대 사무직 밀가루, 육류

P09 남 20대 사무직 방울토마토

P10 여 40대 사무직 육류

4.3 실험 과제 및 분석 방법

4.3.1 실험 과제 내용

사용자 실험은 10명의 1:1 대면 심층 면접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실험 진행 전 사전 질문지를 

통해 현행 알레르기 표시제도에 대한 인식도, 활용도,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실험 과제는 

국내 제과류 제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례 분석에서 정리한 5가지 유형의 표기 방법을 각각 적

용한 식품 정보표시 방안을 제시하고 1:1 대면 심층 면접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각 식품 정보표시 방안은 평가 항목별 공정성을 위해 식품표시광고법 제5조(표시 방법 등) 별표

3에 따라 폰트 크기 10pt, 장평 90%, 자간 -5%로 적용해서 진행하였다 [19].

4.3.2 정보품질 요소를 이용한 평가

마상옥의 연구에서는 식품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제도를 기술적인 정보 품질로 보았으며, 정보 

품질의 요소를 신뢰성, 정확성, 적시성, 가시성, 정보접근성으로 구분하였다 [20]. 이지수의 연구에

서는 정보 품질과 관련하여 정보신뢰도와 정보이해도 항목에 대한 시사점을 강조하였다 [21].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정보 품질 요소 항목을 [표 5]와 같이 재구성하여 식품알레르기 표시정보 

방안의 사용성을 측정하였다.

피실험자 수 10명 (성별: 여 5명, 남 5명)

조사기간 2022년 11월 20일 ~ 2022년 11월 30일 (11일간)

면접시간 평균 50분 (40분~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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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정보 품질 요소에 기반한 측정 및 질문 항목

  [Table 5] Questionnaire based on Food Information Quality Elements

가시성(시인성) 및 주목성
-시인성이 높은 시각적 표현 방식인가?

-주목성이 높은 컬러 배색이 사용되었는가?

접근성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

-정보가 찾기 쉬운 위치에 있는가?

이해성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가? 또는 오해를 일으킬만한 요소가 있는가?

-정보의 어휘·문체의 표현이 쉬운가?

정확성
-정보가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현행 표시 대상 알레르기 항목이 적절한가?

신뢰성
-위의 4가지 요소의 전체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표기 방법인가?

-위의 4가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4.4 식품알레르기 표시정보 디자인방안 평가 결과

4.4.1 기존 알레르기 표시제도 인식에 관한 인터뷰 결과

기존 알레르기 표시제도 인식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국내 식품 포장재의 알레르기 표시제도 인지도에 비해 정보 활용도가 낮았다. 국내 식품 

포장재의 알레르기 표시제도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식품 구매 시 알

레르기 정보를 항상 관심 있게 확인하는 경우는 10명 중 2명에 불과했으며, 알레르기 증상의 정도

가 가벼울수록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하는데 소극적이었다.

둘째, 피실험자 대부분이 현행 알레르기 표시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표시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피실험자가 10명 중 8명이었는데, 눈에 띄

지 않는 표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소비자를 진정으로 위한 것이 아닌 법적 규정을 어쩔 수 없

이 지키기 위해 넣은 듯한 이미지,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재 등으로 인해 정보 신뢰도

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4.4.2 정보 품질 요소를 이용한 식품알레르기 표시정보 사용성 평가

피실험자는 5가지 유형의 식품표시정보 방안을 확인 후, 시인성, 접근성, 이해성, 정확성, 신뢰성

의 항목별로 가장 적절한 방안과 그렇지 않은 방안을 선택하고, 그 이유에 관해 설명하였다.

4.4.2.1 정보 시인성 평가

정보 시인성은 알레르기 정보의 시각적 표현 방법이 가장 주목성이 있는가에 대한 평가 항목으

로, 제시된 방안은 [그림 7]과 같다. 시인성 측면에서는 4안(60%), 3안(20%) 순으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피실험자들은 정보를 읽을 때 모든 정보를 다 읽기 어렵기 때문에 라벨이나 박스 형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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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으로 독립되어 구분된 표시 방법이 가장 눈에 띄고 명확하게 들어온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에 가장 시인성이 떨어진다고 대답한 표시 방법은 2안(30%)으로, 포장재 뒷면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컬러로만 구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시인성 측면의 컬러 배색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위해 [그림 8]과 같이 추가 자료를 제시하였다. 

해당 배색은 컬러 색상환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응답 결과 유사 색상이면서 배경과의 명도 차이

가 큰 3안(40%)의 주목성이 가장 높다는 의견이었다.

[그림 7] 시인성 평가를 위한 표시방안 예시

[Fig. 7] Example of Labeling Method for Visibility

[그림 8] 시인성 평가를 위한 컬러 배색 예시

[Fig. 8] Example of Color-matching for Visibility

4.4.2.2 정보 접근성 평가

정보접근성은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항목으로, 정보의 위치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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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정보접근성 항목은 시각적 요소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림 9]와 

같이 단색으로 이루어진 표시 방안을 별도로 제공하였다. 심층 면접 결과 피실험자가 정보접근성

의 중요도를 어느 관점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알레르기의 핵심적 정보만을 빠르게 발

견하기 위한 위치 관점에서 본 피실험자는 3안(40%)을, 알레르기와 연관된 통합적인 정보들을 한 

번에 인지하기 위한 관점에서 본 피실험자는 4안(30%)을 선택하였다. 반면에 정보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표시 방법은 1안(50%)을 선택하였다.

[그림 9] 접근성 및 이해성 평가를 위한 표시방안 예시

[Fig. 9] Example of Labeling Method for Accessibility and Intelligibility

4.4.2.3 정보 이해성 평가

정보 이해성은 어휘, 문장 표현 등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지 혹은 오해를 일으킬만한 요소가 없

는지에 대한 항목으로 [그림 9]의 표기 방안을 함께 제공하였다. 이해성에서는 3안(50%)의 선호도

가 가장 높았는데, ‘알레르기 주의’라는 문구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알레르기 정보에 관한 내용임

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 또한 알레르기 정보는 축약식 또는 나열식 표현이 가

장 이해하기 쉽고, 교차위험 문구의 경우 축약식 표현 방법이 이해하기 쉽다고 답하였다. 

4.4.2.4 정보 정확성 평가

정보 정확성은 소비자 관점에서 정보가 명확하고 구체적인가에 대한 항목으로, [그림 10]과 같이 

알레르기 정보란 부분만을 별도로 함께 제공하였다. 정보 정확성에서는 4안(50%)의 표기 방법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어떤 원재료 항목에서 해당 알레르기 유발 물질 포함되어있는지 구

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혹시 모를 알레르기 성분의 혼입 가

능성에 대해 주의할 수 있도록 교차위험 표시 문구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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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정확성 평가를 위한 표시 방안 예시

[Fig. 10] Example of Labeling Method for Accuracy

4.4.2.5 정보 신뢰성 평가

신뢰성은 앞의 시인성, 접근성, 이해성, 정확성 등 4가지 요소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신뢰할 만한 

표시 방법인가에 대해 확인하였다. 피실험자 대부분이 4안의 정보 신뢰성이 높게 느껴진다고 응답

하였는데, 알레르기 정보의 시각적 표현이 한 눈에 잘 띈다는 점에서 선택했다고 답했다.

5. 결론

국내외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사례에 기반한 5개의 표시 방안을 비교·평가한 결과, 시인성, 

접근성, 이해성, 정확성, 신뢰성 측면에서 선호되는 표시 방법의 특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시인성 측면에서는 다른 정보들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표현될 때 가장 선호도가 높았으

며, 배경색과 명도 차이가 크게 나는 유사 색상의 컬러 배색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둘째, 접근성 측면에서는 핵심 정보 습득 관점인지, 통합된 정보 습득 관점인지에 따라 정보 위

치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이해성 측면에서는 ‘알레르기 주의’ 등의 문구가 함께 제시되었을 때, 알레르기 정보가 나

열식 또는 축약형 문장으로 표현될 때 선호도가 크게 나타났다.

넷째, 정확성 측면에서는 특정 원재료가 어떤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서 기반한 것인지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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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되었을 때 선호도가 높았으며, 교차위험 문구 또한 표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신뢰성 측면에서는 가시성 및 주목성이 높은 표시 방안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알레

르기 정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시인성이 가장 높았다. 또한, 정보의 시각적 표현, 위

치, 순서, 어휘, 문체, 통일된 표현방식에 대한 니즈가 있었다.

알레르기 유질환자는 비교적 눈에 잘 띄지 않는 정보표현, 통일되지 않은 정보의 위치와 정보표

현 방법,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 표현 등으로 포장재에서의 알레르기 정보표시 습득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알레르기 표시정보 디자인 방안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알레르기 표시

정보 개선 방안에 대한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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